
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3. 6. 30.>

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(제18조의3 관련)

체류자격(기호)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(기호) 체류기간의 상한

외교(A-1) 재임기간 구직(D-10) 6개월

공무(A-2) 공무수행기간 교수(E-1) 5년

협정(A-3)
신분존속기간 또는 협

정 상의 체류기간

회화지도(E-2) 2년

연구(E-3) 5년

문화예술(D-1) 2년 기술지도(E-4) 5년

유학(D-2) 2년 전문직업(E-5) 5년

기술연수(D-3) 2년 예술흥행(E-6) 2년

일반연수(D-4) 2년
특정활동(E-7) 3년

계절근로(E-8) 5개월

취재(D-5) 2년 비전문취업(E-9) 3년

종교(D-6) 2년 선원취업(E-10) 3년

주재(D-7) 3년 방문동거(F-1) 2년

기업투자(D-8)

영 별표 1의2 11. 기업투

자(D-8)란의 가목에

해당하는 사람 : 5년

거주(F-2) 5년

동반(F-3)
동반하는 본인에 정

하여진 기간
재외동포(F-4) 3년

영 별표 1의2 11. 기업투

자(D-8)란의 나목ㆍ

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:

2년

결혼이민(F-6) 3년

기타(G-1) 1년

관광취업(H-1) 협정 상의 체류기간

무역경영(D-9) 2년 방문취업(H-2) 3년

※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

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.


